
[별  2] <개정 1999.6.8>

편 시  안내 시기준(제3조 련)

1. 삭제 <1999.6.8>

2. 안내 시기준

  가. 안내 지  색상  청색과 색  사용하여야 한다.

  나. 안내 지  크기는 단  0.1미터 상 로 하여야 한다.

  다. 시각 애 용 안내 지  청각 애 용 안내 지는 기본형과 함께 치하

여야 한다.

  라. 시각 애  한 안내 지에는 점 를 병기하여야 한다.

  마. 치  애  동에 안전하고 지  없도록 려하여야 하 , 

사용 애  신체적  특  고려하여 결정할 수 다.

3. 도

  편 시  안내 지는 다 과 같  제 하여야 한다.


